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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적정 가축 사육면적 계산 서비스」제공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이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농장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구분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①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접속하여 사육

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가축사육 적정

면적과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하여 사육밀도 초과 여부 제공,

② 지자체담당자가 관내 축산농가의 사육면적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가별 가축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 제공

◈ 향후, 가축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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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19(목) 축사내 가축사육

시설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여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예시 :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

구분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 (00시 사육밀도 초과 농가 사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최근 00시로부터 축사 

내에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일부를 빠른 시일내에 처분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레짐작으로 사육하여 왔는데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소연 하였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00시 현장건의)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의 축산농가의 경우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일일이 점검하고 

계산해서 사육밀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았다.



- 3 -

□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이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

그램’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

하여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 농식품부에서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의 누리집에 해당 프로

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게 문자발송, 카톡 대화방, 밴드

등을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하여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자체 담당자는 알림서비스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가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과 적정 마릿수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적정 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m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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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축산농가 자가진단용)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서비스 화면 >

* 서비스 제공 :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상단배너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지자체 공무원 모니터링용)

* 돼지 농장에 대한 서비스 우선 제공(소·가금은 `20. 3. 20. 예정)

<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서비스 화면 >

* 서비스 제공 :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사육단계-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